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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〔 〕

         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   ( : )

제 조 목적1 ( )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, , 

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( ) ( ) 受講 更生保護

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, 

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조 국민의 협력 등2 ( ) 모든 국민은 ① 제 조1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

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② 

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
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③ 

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.< 2021. 7. 20.>

전문개정 [ 2009. 5. 28.]

제 조 대상자3 ( )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( “ ” ) .① 

1. 형법「 」 제 조의59 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
2. 형법「 」 제 조의62 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3. 형법「 」 제 조의73 2또는 이 법제 조25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

원된 사람

4. 소년법「 」 제 조32  제 항1  제 호4 및제 호5 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
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5. 

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 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라 한다 은 ( “ ” )② 
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형법「 」 제 조의62 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2. 소년법「 」 제 조32 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
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3. 

갱생보호를 받을 사람 이하 갱생보호 대상자 라 한다 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( “ ” )③ 

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, , , 

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.< 2014. 5. 20.>

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발생 요인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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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첨부 근거 규정2. 

미첨부 사유3. 

작성자4. 




